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19. 3. 20.>

조세심판원
수신자  

(경유)

제  목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

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

청구인

성명 대리인

상호

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

통 지

내 용

담당 조세심판관(주심) 담당 조세심판관(배석)

상임 상임 비상임

청구번호

담당(연락처)

항변자료
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     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

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그 밖의

사항

가.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

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근거: 

「국세기본법」 제74조, 제74조의2 등).

나.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,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(사건조

사서)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

술(컨퍼런스콜)을 할 수 있습니다.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58조 등)

다. 의견진술 신청, 심판자료(사건조사서) 사전열람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은 우편, 전송

(FAX) 또는조세심판원 홈페이지(www.tt.go.kr)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
라. 소액인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(「국세

기본법」 제78조제1항 단서 등)

붙임 : 처분청의 답변서 (부본).  끝.

       ※ 첨부된 답변서는 처분청의 의견이며,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. 다만, 처분청의 답변

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인(또는 대리인)에게 답변서

를 송부할 예정이며, 이 경우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조 세 심 판 원 장 직인

기안자  직위(직급) 서명  검토자  직위(직급)서명  결재권자 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 접수    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 ) 전송(  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)


